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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호적 

호적제도란 개인의 출생이나 사망, 결혼 등의 신분관계를 등록하고,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. 

호적법은 속지적 효력으로서 일본국내의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

일본국내에서 출산이나 사망했을 때, 또는 결혼이나 이혼했을 때 등은 호적법에 의거하여 주거지가 있는 

시구정촌의 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. 이들 신고서는 보관되어, 그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

됩니다. 

※출생이나 사망이 있을 때는 동시에 본국에도 보고합시다. 수속방법은 재일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확인해 

주십시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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